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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주민 토지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망 윈 나잉의 소송수계인 더 에이 라 외 명 포스코인터내셔널 손해배상 청구 - (Daw Aye La) 19 vs (㈜

사건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황영민

소송 배경1.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이하 포스코인터내셔널- ( ‘ ’, ‘ ’

이라 함은 경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기업와 벵갈만의 슈에 지역의 가스) 2000. 8. MOGE( ) (Shwe) 

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 중국 국영석유회사와 슈에 지역에서 생산되, 2008. 6. CNPC( )

는 천연가스 전량을 에 송출해 팔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CNPC .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에 천연가스 송출을 위해서는 육상가스터미널 부지 등이 필요하였고CNPC , 

이를 위해 미얀마 짝퓨 지역 거주민들의 토지사용권을 매수해야 했음 이 과정에서 포스코인터. 

내셔널이 짝퓨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사용권 매수에 대한 보상대가 사용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 

설명하지 않은 채 적은 금액을 보상하고 주민들의 토지사용권을 매수하였고 주민들은 퇴역군, , 

인들로 구성된 마을평화위원회의 위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토지사용권을 매도하게 되었

음.1)

- 윈나잉 외 명의 미얀마 주민들의 경우에도 경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토지사용권매매17 , 2010. 3.

계약을 체결했으나 위 계약 체결에 앞서 주민들이 사용권매매계약으로 토지사용권을 영구, △ 

히 상실하게 된다는 점 매매대금의 산출 근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 △ 

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퇴역군인들로 이루어진 마을평화위원회가 ,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토지사용권을 박탈하겠다고 하여 서명을 하게 , 

되었음.

1) 이에 관해서는 국가인권회의 연구용역으로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경 미얀마 짝퓨 지역 등에서 가스개2013. 8.
발사업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를 직접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 「
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로 발간되기도 하였음(2013.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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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개요 2. 

- 윈나잉 외 명의 주민들이하 원고들 이라 함은 미얀마계약법에 따라 계약불성립에 따른 17 ( “ ” ) △ 

원상회복청구 또는 가액배상 강요 또는 부당한 위압 또는 사기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 ‘ ’ ‘ ’ ‘ ’△ 

복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 2016. 3. 18. 

소송을 제기함.2)

소송 진행 경과3.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2016. 3.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답변서 제출에 앞서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2016. 4. , ‘ ’

년여 간 민사소송법에 따른 담보제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다툼이 진행된 후 원고들  2017. 3. 1 , 

이 국제인권단체 등 외부 펀딩을 통해 약 만 원을 마련하여 소송비용 공탁 심2,500 (3

까지의 소송비용)

포스코인터내셔널 답변서 제출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들의 불특정생년월일 주- 2017. 5. , , ( , △ 

소 등 소송대리권 부존재소송대리인에 대한 적법한 위임이 증명 안됨 국제), ( ), △ △ 

재판관할권 부존재 등을 주장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소송 위임 사실이 기재된 원고. 

들의 확인서 해당 확인서에 원고들이 서명하는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으나 포스코인, , 

터내셔널은 영사 인증을 받은 소송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 원고들이 짝퓨지역에서 양곤의 한국대사관까지 이동하여 영사인증 소송위임장 작성 2019. 2. 

후 법원 제출원고 인 나머지 원고 중 인은 제출( 3 . 2 2020. 2. )3) 

- 포스코인터내셔널 영사인증 위임장 제출 원고들에 대한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 등 일2019. 6. , 

부 자료 제출

- 본안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셜의 주장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의 당사2019. 6. ~ 2020. 10. , [△ 

자가 피고가 아니라 미얀마 국영석유회사임 매매대금은 조사를 거쳐 적MOGE( ) , △ 

법하게 산정된 액수에 따라 지급되었음 등과 관련해 몇 차례 공방이 진행됨] .

- 원고들은 토지매매계약 과정의 위법에 대해 증명하고자 원고들이 직접 한국 법정에2020. 10. 

서 진술할 수 있도록 당사자 신문을 요청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 

때 원고들의 진술을 재판부가 직접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미얀마 , 

2)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부청구로서 각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후  , 11,000,000 , 
소송 진행과정에서 금액을 특정하기로 하였음 참고로 소 제기 당시 명의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 , 19 , 
중 윈나잉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는 등 사정으로 원고수가 다소 변경되었음.

3) 결국 소제기 후 약 년이 경과한 경까지 소송의 본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공방이 진행되지 못했음 3 201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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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원고들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

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 

코로나 의 확산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었고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변경19 , 2021. 2. 

- 변론종결 회 변론기일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국제재판관할권 등 피2021. 5. (18 ). ‘ ’ 

고의 본안전 항변 즉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 의사 밝힘, .

- 심 소 각하 판결국재재판관할권 부존재2021. 7. 1 ( )

- 원고들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예정2021. 8. (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주민 토지취득과정의 주요 문제점4. 

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압적인 상황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 점◯ 

- 미얀마는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여 총선거를 통해 민간으로 권력이 이양되기까지 1962. 2015. 

약 년간 군부가 입법 행정 사법부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음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53 , , . 

대표적으로 미얀마 야다나 지역의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는 군부가 지역 주민들2000. 11. , 

을 고문 살인 강제노동 동원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고 이와 같은 군부에 의한 , , , 

인권유린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와 이에 결탁한 세력들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하였음 한편 . 

마을에는 퇴역군인들로 이루어진 마을평화위원회가 마을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음.

- 원고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토지사용권 취득 당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포스코, 

인터내셜이 토지를 가져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정부부처 관리들과 퇴역 군인들로 이루어진 , 

마을평화위원회 등 군부와 직간접인 관계를 가진 이들의 입회 하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서

명을 하게 되었음. 

원고 더 킨찌의 인터뷰 [ ]中

원고 윈나잉 인터뷰 [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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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더 킨찌의 사실확인서 [ ] 中 4)

원고 마 쩌 따우의 사실확인서 [ ]中

계약서 날인 부분 마을평화위원회 입회 증인 서명[ - /MOGE , ] 

그림을 위한 여백- -

4) 원도 더 킨찌와 원고 마우쩌따우의 사실확인서는 경 법원에 제출된 자료로 각 사실확인서  , 2020. 7. , 
작성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재판. 
부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신문에 앞서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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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거 요구 공문[MOGE 20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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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내용 및 법적 효력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 되었고, ◯ 

계약서도 제공받지 못한 점 

- 원고들은 계약서 날인 당시 영구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잃는다는 사실 양도금액의 액수 , , △ △ 

및 산출근거5)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 

고 계약의 내용 및 법적 효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 되었음, .

- 계약서에 증인으로 날인한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도 계약서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증인 

서명란 만을 제공받아 증인란에 서명했고 위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도 토지를 년간 임시 , 3

사용할 것으로 알았을 뿐 영구히 사용권을 가져가는 것인지 몰랐음.

- 또한 원고들은 서명 후에 계약서조차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 , 

률상담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문제제기를 한 후 경에야 주민들에게 매매계약서 사2014. 9.

본을 제공하였고 이에 일부 주민들이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게 되었음, . 

원고 윈나잉 인터뷰 [ ]中

5) 원고들이 사후에 취득하게 된 계약서에는 토지가격표와 작물 가격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어떤 근거에 , 
서 산출된 것인지 그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설명 자료도 없었음 소송에서 원고들, . 
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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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더 킨찌의 사실확인서 [ ] 中

원고 마 쩌 따우의 사실확인서 [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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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서명한 마을평화위원회 콘찌망의 인터뷰 [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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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상실의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가 현저히 적어 원고들이 이전의 생활을 ◯ 

영위할 수 없게 된 점

- 원고들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으로는 대체농지를 마련하여 농사를 짓거나 

새로운 생계수단을 모색하기 어려웠음.

- 이와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망 원고 윈나잉이 수령한 보, 

상금은 라카인주 가구별 월 생활비의 개월 이상에 이르는 수준이므로 원고들이 거액의 보상31 , 

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토지 . 

사용권을 상실한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종래 농사를 지을 때보다 훨씬 낮은 수입을 올, 

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사용, 

권을 영구히 상실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약 년 개월의 생활비 보상으로 원고들이 이전의 삶 ‘ ’ , 2 7

또는 생활수준을 회복할 수 없었음.

원고 더 킨찌의 인터뷰 [ ]中

덧붙여 포스코인터내셜은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가 라고 하며 원고들의 토지사용: MOGE , ◯ 

권 매매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함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소송 과정에서 주요한 주장으로 원고들과의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의 당사자, 

는 미얀마 국영석유회사 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토지사용권 매매 과정 및 손해에 대한 (MOGE) , 

책임을 부정함

- 그러나 앞서 계약서 서명란에서 볼 수 있듯이 양도인 란에 각 원고들의 서명이 , (TRANSFERER)

있고 그 밑에 바로 회사 란에 포스코인터내셔널 소속 대표자의 서명이 있으며 반, (COMPANY) , 



- 10 -

면 는 마을평화발전위원회와 함께 증인으로서 서명을 하였을 뿐임 만약 포스코인터내셔MOGE . 

널의 주장대로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면 증인으로 서명을 할 이유가 없음MOGE ‘ ’ .

-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토지취득활동 자료에서도 이 사건 계약서의 서명인“ ” “ ”(Signatory 

에 관해 보상 대상자를 양도인 토지취득의 대표Person) , (transferer), (Representative of 

를 피고대우라고 기재하였고 대표는 마을평화발전위원회장과 함께 land acquisition) ( ) , MOGE 

증인으로 서명했음을 밝히고 있음.

[포스코인터내셔널 작성 토지취득활동 자료]

토지사용권 취득 매뉴얼 사용권 양수도 계약 관련[ ]中 

2.3 Set up of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ory Principle / Procedure

The Land acquisition and crop compensation process for the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 will be managed by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in its capacity as an Operator of the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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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시민에 기반한 전향적 태도 필요‘ ’◯ 

-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환경 사회 및 ESG[ (Environment), (Social) 

Venture Partners.

번역[ ] 
슈에 공동기업 파트너의 토지 취득과 작물 보상 과정은 공동기업파트너들의 운영사로서 

대우가 자신의 능력으로 수행한다. 

2.9 Preparation of Agreement Bonds
The Agreement Bonds, which will be printed in English and Myanmar 
Language, Appendix 10, will be signed by individuals on receipt of their 
compensatory awards. In effect the Agreement Bond is evidence of a 
contract between the Operator on behalf of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 and the individual and is also a receipt that payment has 
been received.

번역[ ] 

토지 사용권 양수도 계약의 준비2. 9. 

토지 사용권 양수도 계약서 영어와 미얀마어로 인쇄 별첨 는 개인들이 보상금을 받( . 10)

는 즉시 서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토지사용권 양수도 계약서는 사실상 . , 슈에 공

동기업파트너의 운영사(the Operator on behalf of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와 개인 토지권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증거Venture Partners) (individual, ) 이

고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영수증이라 할 것입니다, .

4. SUMMARY OF COMPENSATION PROCEDURE IN LAND AND CROPS

Phase IV
1. At ceremony, Land Holders or Land Occupiers, the Operator of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 and witnesses sign both original and 
photocopy of Agreement Bond.

번역[ ] 

기념행사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점유자 슈에공동기업 파트너의 운영사 및 증인들, 

이 사용권 양수도 계약의 원본과 사본에 모두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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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를 고려하는 투자가 각광받으면서 인권 친화적인 기업경영이 화두로 제(Governance) ]

기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대외적으로 윤리경영을 표방하면서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 

음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지침에 따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구체적인 행동이 (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 그 중에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른바 기업시민을 표방하며 국내 기업 중에서 선도, 2018. ‘ ’

적으로 인권친화적 기업 경영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를 알렸고 이를 구체화하여 인권의 보호와 , ‘

존중 항목으로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글로벌콤팩트 다’ ‘ , UN , UN , OECD 

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인권’, ‘

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사 결. 

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 

다 등 인권의 보호와 존중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하였음.’ ‘ ’ ‘ ’ .

- 그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소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압이나 강요에 따라 토지사용‘

권을 잃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해 자사의 윤리지침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실사를 ’ ‘ ’

통해 실상을 확인하거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대한민국 법원에 ‘ ’ ,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계약 당사자임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음, . 

- 이 사건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표방하는 기업시민 즉 인권친화적 기업 경영활동의 진의를 확‘ ’, 

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이제라도 다국적 기업에 의해 , 

토지사용권을 잃게 된 원고들의 고통에 진정성 있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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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대한민국 법원에 ◯ 

권리구제를 요청하게 된 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판단 필요

- 인권이사회는 미얀마 사법부에 대하여 인권과 관련하여 개입할 능력도 의지도 없UN 2009. “

어 사법적 독립과 정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보고한 바 있음 최근” . 

국제적인 시민단체 의 조사에서도 각국의 사법부에 대한 (2020) (The World Justice Projec)

신뢰도 평가에서 미얀마 사법부는 전체 개국 중 번째에 랭크되는 등 미얀마의 사법시, 128 112

스템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년 발간한 2019 ‘Overview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자료에 의하면 미얀마의 사법부문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얀마 in Myanmar’ , , 

국민들은 대부분 공정한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고 이에 대다수가 법원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위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판사들이 특정사건에 관하여 군부로 추정되(

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받는 전화를 받고 있고 군부에서 사법부내 군장교를 임명하는 관행, 

이 만연하다는 점 및 이에 따라 대체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

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음).

- 원고들은 미얀마의 취약한 사법시스템 하에서 특히 군부 및 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 MOGE

관되어 있는 슈에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미얀마 사법부를 통해 피고의 토지 수용권 매매 절‘ ’



- 14 -

차의 위법성을 인정받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등 권리구제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

정으로 인해 민주적 사법절차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 ,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 ‘

정에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작했던 이른바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서 ’ ‘ ’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선고 다 사건 등 이 사건( 2021. 4. 8. 2020 219690 ), 

은 미얀마에서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가 주민들의 농지를 강탈해간 사건과 다를 바 없음.

- 아울러 대법원은  증거방법에 따른 심리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의 수집과 제출 소, ‘ ’ “ , 

송수행 등에서 지리적 언어적 불편함 등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사유가 , ”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설사 미얀마에서 벌어진 계약에 관해 증거 수집 과정에서 .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오히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심리가 (

충분히 진행될 수 있고 원고들도 한국 법원에서의 진술을 희망하고 있음 대한민국에 피고인 ,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통재판적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할 수 없음 나아가 이 사건 소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법. 

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소, 

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할 경우 향후 대한민국 법원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행한 위법행

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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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사건과 유사한 의 토지사용권 매수 과정에서 확인된 계약의 하자에 관해< - CNPC >

- 중국국영석유회사 는 년의 기간 동안 미얀마 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CNPC) 2009~2010 -

건설을 위해 미얀마 주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매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 

미얀마에 소재한 인 가 상세한 NGO Myanmar China Pipeline Watch Committee(MCPWC)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무엇보다 위 의 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는 피고가 사용한 . MCPWC , CNPC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유사한 절차에 의해 미얀마 주민들의 농지를 , 

취득하였고 위 보고서에 기재된 의 토지사용권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포스코인터, CNPC

내셔널의 토지사용권 취득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했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중

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의 토지사용권 매수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들은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인해 영CNPC △ 

향을 받는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Lack of Transparency in Dealings with 

농지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the Affected Population) (Lack of Transparency △ 

토지 취득과정에서의 기망in Land Measurement Process for the Right of Way), △ 

토지 및 농작물 보상 계약서의 여러 결함(Dishonest Land Acquisition Process), (Nine △ 

토지 및 농작물 Weaknesses in the Land and Crop Compensation Agreements), △ 

보상 계약서 초안 작성에서의 투명성 결여와 마을 주민이 계약서를 읽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Lack of Transparency in Drafting Land and Crop Compensation Agreements 

등이었음and Signing without Villagers having a Chance to Read them) .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팀이 인터뷰한 명의 농민들은 농지 및 작물 보상계약서의 문구를 농민, 968

들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프로젝트 주체 측이 작성했다고 만장일치로 응답했다 지금까지 . Ngaphe 

마을과 Kyaukpadaung 마을의 피해 농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았

다 및 마을의 일부 농민들은 제각각 다른 . Yenanchaung, Singaing, Kyaukme Kyauk Phyu 

시간에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가령 , 서명한 날로부터 석달 여섯달 혹은 년 넘게 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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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들 농민은 그제야 자신들이 이들 농지를 수 세대에 걸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 가운데 가 아직도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만이 93.8% . 5.99%

사본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도 조사 대상 농민 가운데 는 자신들이 관로권 으. 75.62% 30m (ROW)

로 이용되는 농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계약서 사본을 받은 불과 의 농민들만이 . 11%

자신들이 수 세대에 걸쳐 농지를 포기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미얀마어를 할 줄 모르는 70, 

대 노인 농민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는 것을 어려워했다80 , 

농민들은 당국 와 함께 온 정부 관계자를 의미이 토지 및 농작물 보상 계약서에 사인해( CNPC )※ 

애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기억했다 그래서 . 그들은농민들은 자신들이 보( ) 

거나 읽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일부 농민들은 그 문서가 어떤 종류의 . 

것인지조차 몰랐으며 종이에 서명해야 했다 고만 말했다, “ ” . 계약서 서명 시점에 당국은 이미 가장  (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계약서의 처음 페이지들을 넘겨서 ) 서명란이 담겨 있는 페이지를 펼쳐두

었고 농민들이 양도자 라는 문구 아래 서명하도록 했다, “ ” . 보상금은 노란색 봉투나 검은 비닐봉투  

안에 포장돼 있었으며 농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때 사진이 촬영됐다 농민들은 처음 몇 페이지, . 

에 담긴 계약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서명하기 전에 문서를 읽고 질문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 

점을 알지 못했다 농민들은 읽을 권리를 요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일부 농민들은 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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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문구를 읽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리하여 많은 농민들. 

은 계약서의 제목조차 알지 못했다 그림 에 계약서에 서명 중인 마을의 한 여성 농민. 6 Singaing 

이 나와 있는데 처음 페이지들이 이미 접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은 농민들이 연구진, . 

에게 묘사했던 바로 그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래의 표 에는 농민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을 받으며 들었다고 기억해낸 위협적 4 

언사들을 정리해 두었다.

표 보상절차에서 피해 농민들이 경험한 위협[ 4] 

지역 피해 농민들이 경험한 위협Kyauk Phyu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상 없이 당신의 농지를 강제로 몰수할 것이다.

어떤 불평도 달지 않고 보상을 수락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고 농지는 강제 몰수될 것이다.


